
■ 머리말

구직자 수당(Jobseekers Allowance : JSA)은 현재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다. JSA는 1996년에 도입된 것으로, 실업보험에 기반하여 지급

되던 한시적 실업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소진되었거나 애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는 실업

자들이 청구할 수 있는 자산조사 사회부조급여인 ‘소득지원(Income Support)’으로 나뉘어져 

있던 이전의 체제를 대체하였다. 

JSA의 도입은 영국의 실업보상체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국가는 자기 귀책

사유가 아닌 이유로 실직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여전

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 현금급여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취업전망을 개선

하고 있는 ‘구직자’에 한하여 지급된다(DE/DSS, 1994). 이러한 급여의 기본적 수혜요건으로, 

급여 신청자는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대체로 풀타임 고

용이 가능해야 한다. 

JSA의 도입으로 이전의 두 가지 급여가 통합되었지만, 여전히 두 가지 방식으로 JSA 수혜 자

격을 얻을 수 있다. 기여기반 JSA(Contribution-based JSA)인 JSA-C는 고용기간 중에 납부한 

기여금에 기반한 혜택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지급 가능한 전통적인 실업보험급여다. 소득기

반 JSA(Income-based JSA), 즉 JSA-I는 실업자를 위한 자산조사급여로서 해당 영국 거주민

Dan Finn (영국 포츠머스대학교 사회통합 교수)

Special Feature
기획특집 ① - 실업부조

영국의 실업부조 설계와
전달체계 : 구직자 수당

2012년 9월호 pp.4~18
한국노동연구원

4_  2012년 9월호 <<   



>>  _5

에게 실업기간 동안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 7월 현재, JSA 수급자는 약 160만 명에 이른다.1) JSA 수급자를 유형별로 살펴본 최

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1월 전체 JSA 수급자는 거의 150만 명이며, 그중 JSA-I 수급자는 

120만 명, JSA-C 수급자는 174,000명, 두 유형을 병행하는 수급자는 약 18,000명인 것으로 나

타났다(표 1 참조). 최신 자료에 따르면 JSA 수급자 집단에서 상당한 이탈이 목격되는데, 자료

가 제공된 가장 최근 연도의 경우, 약 280만 명이 수급 신청을 하였다가 그중 거의 절반이 3개

월 내에 급여 신청을 중단하였고, 75%는 6개월 내에, 90%는 1년 내에 중단하였다. 

이하에서는 JSA 제도의 동향과 함께, JSA 도입으로 인해 변경된 수혜조건 및 고용요건이 어

떻게 적용범위를 변화시켜서 실업자의 JSA-I 청구건이 JSA-C 청구건을 훨씬 앞서고 있는지

를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JSA의 설계와 전달에 관련된 기타 이슈들과 

함께, JSA가 생산가능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현금급여제도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

지 검토한다. 끝으로 JSA-I을 포함한 모든 자산조사 생산연령급여를 하나의 급여체계로 통합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들에게 취업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2013년에 도입될 ‘통합급

여(Universal Credit)’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1)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ILO의 정의에 따르면, 영국의 실업자 수는 이보다 많은 256만 명이다. ILO 기준

에 따른 실업자로서 JSA 수급자격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 집단의 구성과 현황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표 1> JSA 수급건 구성(2011년 11월)

(단위  :  천 건)

전 체 남 성 여 성

전체 JSA 수급건 1,499.4 997.8 501.6

JSA-C 단독 173.6 109.6 64.0

JSA-I와 JSA-C 병행 17.7 14.6 3.1

JSA-I 단독 1,204.1 804.8 399.3

현금급여 미지급건 104.0 68.7 35.3

주 :  일부는 6개월이 경과하여 JSA-I 수혜자격이 없는데도 국민보험(NI) ‘점수(credits)’를 얻기 위해 JSA를 계속 신청

하기도 한다. 

자료 :  DWP Tabulation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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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이분화된 실업급여제도 동향 

대부분의 유럽국가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의 개별 현금급여제도의 설계, 금액 및 기간은 

법규에 따라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대표 선출을 통해 개입하는 경우 외

에는 이러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1909년과 1911년에, 영국정부는 ‘노동거래소(Labour Exchange)’를 전국망으로 보완한 공공 

실업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노동거래소는 실업보험급여 행정, 구인서비스 제공, 근로

의무조항 시행을 담당하였다. 재정은 근로자, 사용자, 국가가 지급한 납부금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여러 유럽체제와는 달리, 소득비례 급부보다는 정액 기여금 및 급여방식을 채택하였다. 

1945년 이전, 실업급여 수혜자격이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소진된 다수의 실업자들은 이전부

터 지역 차원에서 관리되고 재정충당되는 ‘구빈법(Poor Law)’ 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낮은 수

준의 빈민 ‘구제금’에 의존해야만 했다. 이러한 ‘안전망’ 제도는 엄격한 가계자산조사를 포함

하고 있었으며 절차가 까다로워 널리 이용되지 못했다. 

1945년 이후 정부의 ‘완전고용(Full Employment)’ 전략이 발표되고 나서, 확충된 ‘국민보

험(National Insurance)’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통합된 체제가 설립되었다. 금전적 어려움에 처

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액의 실업, 요양 및 노령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재정을 마련하였고 중앙 주무부처가 총괄하였

다. 실업급여 수혜자격이 없는 실업자들은 이전의 구빈법 구제금을 대체한 자산조사 국가부조

(National Assistance)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방정부는 기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은 계

속 담당하고 있지만, 실업자 급여제도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상실하였다. 

일선에서는 노동거래소가 ‘실업급여사무소(UBO)’로 바뀌었다. 모든 실업자들은 UBO에 등

록하도록 하였으며 취업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서명 확인(sign on)’을 하고 상황

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했다. 

국민보험기금은 일반조세로 보완하였고 국가부조제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뒤이어 1988년에

는 ‘자산조사’ 안전망이 ‘소득지원(Income Support)’ 제도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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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수당(JSA)의 도입 배경 

1960년대 급여개혁의 초점은 실업보험제도에 수입 관련 요소 신설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적

용범위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데 맞추어졌다. 이러한 조치는 높은 비용을 초래하였으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실업이 증가하면서 여러 변화로 인해 기여기반 실업급여의 적용범위

는 점차 축소된 반면, 자산조사급여 수급 실업자의 수는 급증하였다. 실제로 1961년의 경우, 

실업자의 72%가 실업급여 수급자였다. 이러한 수급 비중은 1976년에 54%, 1988년에 28%, 

1994년에는 19%로 감소하였다(Clasen, 2011; Novak, 1997). 

1980년대 초반 및 1990년대 초반의 경제침체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 근로자의 안

정적 고용을 ‘뒤흔드는(shake-out)’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후의 노동시장 성장은 주로 서비스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실업기간이 늘어났으며, 이 기간 중에는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소득지원

과 건강관련 급여의 신청자 수가 두드러지게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실업급여의 구성과 전달체계가 근로동기를 약화시키고 실업기간을 늘리

고 있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Layard and Nickell, 1998). 분명한 점은, 경기순환

의 매 변곡점마다 장기실업이 이전보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60년대 후반, 실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의 비중은 평균 17%였으나, 1980년대 중반에는 40%로 증가하였다. 

실업‘위험(risk)’은 약간 증가하였을 뿐이지만, 실업은 “재취업하기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이 이

전보다 더 길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 되었다(Nickell, 1999: 22). 

이와 같은 장기실업의 증가는, 이전의 제도적 개혁과 1980~81년에 시행된 공공고용서비스 

인력 감축에서 부분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급여사무소와 직업소개사무소가 분리됨

으로써 일자리 매칭, 모니터링, 고용지원이 급여수급과 연계되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제도가 ‘수동적’이 되면서, 실업자

들의 장기실업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6년, 실업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모든 이에 대해 의무적 구직심사를 포함하는 ‘리스타

트(Restart)’ 개혁안이 채택되면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1989년에는 실업자의 적

극적 구직활동을 의무로 하며 취업기회 거부 허용사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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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사무소(UBO)와 고용센터를 통합하는 ‘고용서비스센터(Employment Service)’가 설

치되면서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중반 사이에 고용서비스센터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였고, 1995년

에 이르러 실업자들은 1980년대 초반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구직활동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

러한 개혁 과정은 1995년 ‘구직자법(Jobseekers Act)’의 입법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중요한 변

화는 상당수가 전체 JSA 신청 실업자의 권리와 구직 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실업급여

제도하에서는 최장 52주였던 수급기간을 26주로 단축하는 등 JSA-C의 수혜조건 변경을 담고 

있다. 후자의 변화로 인해 실업보상의 성격이 기여기반에서 자산조사로 이동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 구직자 수당(JSA) : 노동시장조건 및 기간 

JSA 신청자격은 18~60세2)의 영국 거주자로, 일정한 노동시장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

한 노동시장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  일자리에 지원하거나 자신의 취업전망을 높임으로써 매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최소한 JSA 신청자는 매주 구직을 위해 세 가지 ‘조치(steps)’를 취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편부모이거나 신체적·정신적 문제

가 있는 자와 같은 특정집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가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적 직업’이 일정한 기술직에 속하는 자의 경우, 취업기회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3주의 기간이 허용된다. 13주가 경과한 후에는, 매일 

편도 통근 소요시간이 최장 90분 내인 곳에 취업하여야 한다. 

2)  예외적으로, 16세와 17세도 노숙자(homeless)인 경우 등에는 JSA-I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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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I의 경우, 동일 가구 내 동거부부는 각각 공동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둘 다 적극적 구직

활동, 취업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한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든 JSA 신청자는 고용센터의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와 새로운 ‘구직자 면담’에 

참여하고, 공식적인‘구직자 합의서(Jobseekers Agreement)’에 서명하여야 급여가 지급된다. 

구직자 합의서는 법적 문서로서 구직자가 원하는 취업내용과 의무로 수행해야 하는 구직활동

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는 해당 구직자가 사용하게 될 구직방법, 일자리 지원 및 

사용자 접촉 횟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격주로 고용센터에 ‘서명 확인’을 하고 자신의 구직활

동에 대해 개별 보고를 해야 한다. 

JSA 입법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서, 상담사가 JSA 신청자에 대해 ‘구직자 지침(Jobseekers 

Direction)’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었다. 이 지침은 해당 구직자가 구직기술 또는 동기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취

하는 등 취업전망을 높이기 위해 특정 활동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담고 있다. 해당 

구직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구직자 합의서는 실직기간이 13주 또는 26주를 경과하면 해당 JSA 신청자가 참여해야 하

는 장시간 상담을 통해 검토·수정된다. 실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면, 해당 신청자에게 심층 

구직 및 취업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2012년 6월부터, 실업기간이 

9~12개월인 JSA 신청자는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이관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현재 이러한 민간기관에 대한 보수는 주로 장기 실업자의 지속적 고용 알선 성공률에 근

거하여 지급되고 있다. 

■ JSA 제재 

JSA 신청자는 자기 귀책사유에 의해 실직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구직을 위해, 또는 자신의 

취업전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다양한 요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제재를 통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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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기간별 제재(varied length sanctions) : JSA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을 그만두

거나 해고되거나 취업이 거부되는 경우 최장 26주간 급여가 소멸된다. 제재기간은 고용센

터 ‘결정기구(decision makers)’가 정하지만 주로 26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유기 제재(fixed-length sanctions) : JSA 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직자 지침을 이행하

지 않거나 의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거나 중단할 때 이러한 제재가 주어진다. 신청자

는 최초 위반 시에는 2주간 제재를 받지만, 두 번째에는 4주, 세 번째에는 26주로 제재기간

이 늘어난다. 

-  수당지급정지(Disallowances) : 수혜자격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가령 면담에 참여하지 

않거나 근로 여력이 없거나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수급관련 결정은 해당 건에 관련된 일선 상담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구성된 ‘결정기구

(decision makers)’에서 이루어진다. 결정기구는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신청자가 여전히 불만이 있는 경우, 독립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시한은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1개월이다. 

■ 구직자 수당(JSA) : 지급조건 및 근로연계지원 

JSA의 기여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JSA 신청 전 2년의 납세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의 

국민보험 기여금을 납부한 상태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청일로부터 3일 후에 지

급이 이루어지며 자신의 저축액, 자본 또는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최장 182일간(6개월) 개

인 연령에 따른 요율의 JSA-C 급여를 받게 된다. 배우자 또는 기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 지

급금은 없다. 

JSA-I 수혜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 결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면 신청일로부터 3일 후에 연령별 요율에 의한 JSA-I가 지급되는데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와 모든 부양자녀에 대해 추가 지급금도 주어진다. 장애인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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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집단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금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JSA 신청은 단기간 내 이루어

져야 하지만 실제로 급여 지급은 무기한 가능하다. 

JSA 지급요율은 이전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왔으며, 1980

년대부터 매년 평균 수입의 변화가 아닌 물가 인플레와 연동하여 조정된다(현행 지급요율은 

표 2 참조). 이에 따라 급여의 가치는 평균 수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14%에 조금 미치지 못하였지만 2010년에는 11%로 낮아졌다(Clasen, 2011, 표 2.1). 

2009년 JSA 급여수준의 가치를 비교평가한 다른 자료에 의하면, 미혼 성인의 주당 JSA 요율은 

해당 집단 전체 평균 지출의 약 20% 수준에 해당한다(Kenway, 2009). 실제로 미혼 성인 집단 

최빈층의 1/5에서도 JSA 급여는 주당 평균 지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택 임대료를 부담하

는 JSA-I 수급 미혼 성인과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표 2> JSA 지급요율(2012~2013년) 

(단위 : 파운드)

JSA-C 개인별 요율

25세 미만 56.25

25세 이상 71.00

JSA-I 개인별 수당

25세 미만 56.25

25세 이상 71.00

편부모 (JSA-I)

18세 미만 56.25

18세 이상 71.00

부부 (JSA-I)

둘 다 18세 미만 56.25

둘 다 18세 이상 - 상위 요율 적용 84.95

한 명은 18세 미만, 한 명은 25세 미만 56.25

한 명은 18세 미만, 한 명은 25세 이상 71.00

둘 다 18세 이상 111.45

부양자녀 6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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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복잡해지는 이유는 JSA-I의 주요 특징으로 다른 급여의 ‘통행증(passport)’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즉 JSA-I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다른 급여의 수급 자격도 갖게 된다. 이러한 급

여의 하나로 임대 비용을 100% 지급하는 ‘주거급여(Housing Benefit)’를 들 수 있다(단,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이자에 대해 임대의 경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한시적 지원이 제공됨). 

그 밖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급여에는 지방세 비용 지원, 자녀의 무상 학교급식,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저소득층 JSA-C 신청자는 이러한 급여의 일부에 대해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각각에 대해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저소득층 신청자에게 소득지원 패키지가 

JSA로 지급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09년에 

3백만 명이 약간 넘는 JSA 또는 기타 실업자 급여 신청자가 주당 평균 86파운드의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이 금액은 당시 (미혼 성인에 대한) 주당 65파운드의 JSA 요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다. 이러한 기타 급여의 누적 효과를 감안할 때, JSA 지급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Clasen, 2011). 

JSA-C와 JSA-I의 상반되는 수급조건은 두 급여가 가계의 기타 소득과 저축 및 자산에 대

해 매우 다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JSA-C의 경우, 신청자가 (풀타임 일자리를 구

하는 동안) 파트타임 일자리로 소득을 얻거나 업종별 연금을 받으면 지급금이 줄어들지만, 신

청자나 배우자의 기타 소득으로 인해서는 지급금이 줄어들지 않으며 저축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SA-I 지급액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모든 소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다. 즉 저축이 있으면 JSA-I 지급금이 줄어들어 심지어 전액 소멸할 수도 있다.3) 결과적으로, 

JSA-I의 경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니라면 어떠한 수입이라도 JSA-I의 지급

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적은 수입이 가계소득에 가져다 주는 순이득은 미미하다. 

이러한 공제율은 JSA-I 신청자 및 가계 구성원의 단시간 근로 (현재는 주당 16시간 미만) 의욕

을 크게 저해하는 효과가 있다. 

실업자 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주거급여를 비롯하여 저소득 가계가 신

3)  현재, 가계의 현금저축이 3,000~8,000파운드라면 주당 JSA-I 지급액은 저축액 25파운드당 1파운드씩 

감소한다. 저축액이 8,000파운드를 초과하면 지급액은 전혀 없다. 자동차나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

택과 같은 대부분의 자본자산은 JSA와 관련하여서는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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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할 수 있는 급여가 여럿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로, 영국은 근

로연계급여(in-work benefits)라는 별도의 제도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이전의 노동당 정부

가 도입한 적용범위가 넓고 비교적 지급수준이 높은 조세환급제도(tax credit)와 국가최저임금

제도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 급여는 정부보조에 의존하기보다 ‘일하는 게 더 이득이다

(work pays)’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데 취지가 있다. 

■ JSA의 효과

영국 정부는 JSA 제도가 이전의 급여체제에 비해 신속한 일자리 복귀 및 실업기간 단축에 있

어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 

JSA가 처음 도입된 1996년에는 급여 신청이 100,000~200,000건 정도 감소하였다고 추산되

었다. JSA 감소는 더 엄격해진 수혜조건에도 부분적인 원인이 있지만, 어느 공식평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제도가 “상당수의 취업자와 비활동 신청자들”을 제외했다는 데 있다(Sweeney 

and McMahon, 1998: 201). 뒤이어 발표된 대규모의 JSA 시행 전후를 비교한 평가보고서에 의

하면, 이 제도의 도입으로 1996년 이후 신청건 이탈률(exit rate)은 21~28% 정도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적극적 구직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yner et al., 2000). 

이보다 더 비판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JSA는 신청건수를 약 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만 실업급여 신청을 중단한 이들의 상당 부분이 취업을 하지 않고 비활동인구가 되거나 ‘미지

의 종착지(unknown destinations)’에 이르렀다고 한다(Manning, 2009). McVicar(2008)의 연구 

결과에서는 JSA 도입과 관련하여 더 엄격해진 모니터링으로 인해 신청건 이탈률이 증가하였

으며, 신청기간은 감소하였지만 실제 취업률은 19%라는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을 제시하

였다. Petrongolo(2008)의 연구에 의하면, JSA가 급여 이탈율은 높였지만 그로 인한 취업 안정

성은 낮추었으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장애급여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2011년 2월과 3월에 JSA 신청을 중단한 신청자에 대한 상세조사 결과, 약 2/3(68%)가 풀타

임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중단자 7명 중 1명은 다른 실업자 급여를 신청하

였고, 약 5명 중 1명(18%)은 취업하지도 다른 실업자 급여를 신청하지도 않았다(Adam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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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신청 중단자의 상당 부분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JSA를 신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에 따르면, JSA 제도는 실업자를 취업자로 전환하는 데에는 성공했지

만, 상당수의 ‘재진입자(repeaters)’를 감안하면 그 제도가 “기술, 취업능력, 재정적 독립과 같

은 장기적 이슈”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Carpenter, 2006: 3).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영국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지만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여러 수급자 집단에서는 이와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1996년에는 대부분이 여성인 약 1

백만 명의 편부모가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는 요양 및 장애급여를 신청

한 생산가능연령 인구 수는 250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현상에는 JSA 제도의 엄정성과 같은 여

러 요인들이 기여했지만,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이와 같은 기타 급여로의 유입은 비교적 고

정적이었던 반면, 평균 수급기간은 증가하여 장애급여 수급기간은 9년에 이르렀다(Anyadike-

Danes and McVicar, 2008). 이러한 소위 ‘비활동’ 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의무가 전혀 없었고, 

2001년까지는 이 급여를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용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거의 없

었다.  

<표 3>은 1997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주요 생산연령급여 각각에 대한 신청건의 변화를 

보여준다. 

<표 3> 영국의 주요 실업자 급여 수급건수(1997년 5월~2012년 2월) 

(단위 : 천 건)

JSA 장애급여(Incapacity benefits) 편부모 소득지원

1997년 5월 1,619.6 2,616.3 1,014.2

2001년 5월 974.9 2,753.7 900.4

2005년 5월 854.0 2,741.7 789.3

2009년 5월 1,443.0 2,621.4 720.5

2012년 2월 1,589.6 2,557.7 584.2

자료 :  Table 1.1, DWP Quarterly Statistical Summary, August 2012, at http://research.dwp.gov.uk/asd/asd1/stats_

summary/stats_summary_aug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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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 구직 및 근로활동 요건 강화 및 통합급여 도입 

최근 영국정책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활성화 요건 및 고용관련 서비스의 대상 집단을 확대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실업과 기타 생산연령급여 수급 사유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2001년,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 생산가능인구 대상 현금급여 지급기관은 ‘Jobcenter 

Plus(JCP)’로 통합되었다. 고용서비스 및 활동 요건의 모니터링과 시행은 800개가 넘는 일선 

고용센터(Jobcenter)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고용센터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부양해

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 강화되도록 물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급여 신청 및 지급은 콜센

터(telephone contact centres)와 급여지급소(benefit delivery offices)를 통해 관리된다. JCP는 정

확하고 신속하게 급여를 처리, 지급하고 사용자의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된 

업무는 ‘고용 우선’ 방침을 통해 수급자들을 ‘활성화’하는 데 있으며 취업 성과는 JCP의 실적

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2001년 영국정부는 구직자 외에 대부분의 기타 생산가능인구 수급자도 JCP의 ‘취업집중면

담(Work Focused Interviews)’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조항을 도입하였다. 뒤

이어 정부 각료들은 대상 집단의 취업집중면담 의무 참여 횟수를 늘리고 일부 집단의 특정 고

용요건도 강화하였다. 가령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5세가 넘는 자녀를 둔 모든 편부모는 

의무적으로 JSA를 신청해야 했다. 또한 2008년에는 이전의 장애급여를 대체한 신설 수당인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Support Allowances)’과 함께 장애인 근로능력조사제도(disability 

work capacity test)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 신설 제도의 진입판정절차는 훨씬 더 엄격하다. 이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이들은 JSA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적극적

으로 구직활동에 임해야 한다. 고용지원수당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약간의 조건들을 충족

해야 하며, 취업집중면담에 참여하고 적절한 취업관련 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은 모든 신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150만 명의 기존 장애급여 수급자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현 영국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을 더욱 적극 추진하여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모든 생산

가능인구에게 적용되는 단일 자산조사급여를 도입할 예정이다. 여전히 최장 6개월간 지급되

는 JSA-C는 별도로 존재하겠지만, JSA-I는 신설되는 ‘통합급여(Universal Credit)’로 통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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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모든 실업자 또는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자산조사급여와 세금환급제

도는 근로동기를 유도할 목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점감률(withdrawal rate)을 적용하는 단일

급여로 대체된다. 이러한 급여 개혁은, 수급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고 ‘미니잡’에 고용되어 

있어 통합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늘리도록 의무화한 새로운 조건부 체제뿐만 

아니라, 고용센터 및 계약된 고용서비스 기관를 통해 제공되는 고용지원으로 보완될 것이다. 

또한, 신설 급여의 주요 기반으로 제재 조항들이 재조정 및 확대되면서, JSA 제도에서 최초로 

도입했던 활성화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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